
 감사기간 : 2013. 9. 16. ~ 10. 11. (13일간)

 감사인원 : 6명

 지적사항 : 23건 (통보 11, 회수 2, 지급 4,  권고 3, 

                     현지처분 3)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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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업무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

2.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본 감 사 : 2013. 9. 16. ～ 10. 11.(13일간)

□ 대 상 기 관 : ○○○○본부 외 5개지사

□ 감 사 자 : 감사부장 외 5인

□ 감 사 범 위 : 2012년 종합감사 실시 이후부터 감사 실시일 전월 말일

까지 업무전반

3. 중점점검사항

□ 지적측량 기술감사 분야인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및 지적측량 접수업무

처리실태와 측량성과도 교부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점검

□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의 적정성 점검

□ 민원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성과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측량(전산) 장비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수입인지 첨부 현황, 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 제세공과금 납부,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의 적정성 점검

□ 일선의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사례 공유 및 확산

Ⅱ. 감사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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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복무(근태)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내        용

    「복무규정」제18조(공가)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처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민, 군민 체육대회 참석 직원의 공가처리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휴가종류 휴   가   사   유 비 고

○○군

기술직5급 ○○○ 공가 제31회 ○○군민 체육대회(2012.10.23) 
배드민턴 선수 참석

기술직5급 ○○○ 공가 2012년 ○○도민 체육대회(2012.5.18) 
야구감독 참석

계 2명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지사 기술직5급 ○○○ 등 2명이 

각각 ○○군민 및 ○○도민 체육대회에 선수와 감독으로 참석하면서 

공가 처리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병역검사, 예비군훈련 또는 민방위훈련이 있을 경우 
   2. 직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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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내        용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영지침」제2조(지적측량성과 협의회 구성)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사장이 

되며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단, 지사의 직원의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제3조(지적측량성과 협의회 개최)에 따르면 “지적측량

업무처리결과 성과차이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민원이 발생 또는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지사장 및 관련 측량자는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영 등) 

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관련 측량자 및 위원의 의견을 들어 민원해결 방안 및 

성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및 조사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업무처리 통합매뉴얼(고객지원부-4668: 2012. 12. 28.)”에 

따라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청구 근거 및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통지하였다.

    그런데도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미 개최”,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구성 인원 부적정”, “지적측량성과의 검토 및 측량성과 결정과정에서 관

련 측량자 의견을 듣지 않고 성과 제시”를 하는 등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

영을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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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영지침」등 관련 지침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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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신규 직원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내        용

    「인사규정」제15조(수습기간) 및 「신규직원 경력관리지침」제3조(실무수습

구분)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에 한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직원의 

실무수습 내용은 교육훈련, 업무실습 및 실무 과제로 구분하여 공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기초적 사항의 이해와 실무를 습득하게 하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조직문화 

이해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제5조(업무실습) 제4항에 따라 수습부서장(본부는 부서장, 

지사는 지사장)은 수습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실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측량팀장을 수습지도사원으로 지정하여 “수습일지의 작성”, “수습내용에 

따른 과제부여 및 평가”, “수습과 관련된 자문·상담 및 협조”등의 

임무를 부여하여 신규직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

    또한 「같은 지침」제7조(보고) 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실시한 

교육훈련, 업무실습, 실무과제를 ‘수습근무평정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습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각 기관장(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신규직원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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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직  급 성  명 입사일자 수습기간 비 고

○○○ 기술직7급(을) ○○○ ‘13.2.6. ‘13.2.6.∼5.5.

○○○ 〃 ○○○ ‘13.2.6. ‘13.2.6.∼5.5.

○○○ 〃 ○○○ ‘13.2.6. ‘13.2.6.∼5.5.

○○○ 〃 ○○○ ‘13.9.9. ‘13.9.9.∼12.8.

○○○ 〃 ○○○ ‘13.9.9. ‘13.9.9.∼12.8.

○○○○부 사무직7급(을) ○○○ ‘13.2.6. ‘13.2.6.∼5.5.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수습일지를 2개월만 작성(‘13.3.4.∼5.5.)하여 

평가하였으며, 수습일지 기재사항 중 수습지도 사원(멘토) 작성 사항을 다른 

직원이 일괄 작성하였고, 수습근무평정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신규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신규직원 경력관리지침」등 관련 지침에 대한 직

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직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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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회      수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내        용

    「급여규정」제6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별표 3>에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수당 지급 내역]

                                                                             (금액단위 : 원)

사번 소속 직·성명 부양가족
정산

대상자
정산기간

지급액
(여입액)

비  고

###### ○○○
기술직4급

○○○
최**(배우자)
최**(부)

최**(부)
2012.4월

∼2013.9월
360,000

2012.3.15
세대주전출

계 1명 360,000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세대주 전출 사유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기 직원은 부양가족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가족

수당 또한 계속 수령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회수 및 지급 정지2) 조

2) 급여규정 제6조 <별표 3> :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
액을 변상토록하고, 1년간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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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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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사 사옥 임대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내        용

    「부동산관리규칙」제21조(임대)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유휴 부분은 

임대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제23조(임대료 결정 등) 제1항에 의한 임대료는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평가액 또는 시중 임대시세를 비교한 방법(임대 

사례 비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시중 임대시세를 

비교하여 임대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인근 

유사 건물의 임대시세 및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칙」제26조(임대료와 전세보증금 전환적용률)에 의하여 

임대료의 전세보증금으로의 전환 또는 전세보증금의 임대료로 전환 시의 

전환이율은 시중금리 및 운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지사 사옥 임대현황]
                                                                                   (금액단위: 원)

지사명 계약자 계약기간 층별 임대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환산 연간 수입액 비고

○○○
지사

○○건축사 
○○○

‘12.12.30
~‘13.12.29

1층 64.40㎡
19.48평

5,000,000 250,000 170,000+3,000,000
= 3,170,000

법무사
○○○

‘13.5.1
~‘14.4.30

1층 148㎡
44.99평

60,000,000 0 2,040,000

차액 83.6㎡ 1,130,000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3.4% 기준.

* 계약기간(2년) 종료 후 주변시세 등 실거래가격을 미 조사하였으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함.

    그러나, ○○○지사 1층 사무실은 별다른 특이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사 이승권의 임대보증금 환산 수입률이 

더 많이 계상되었으며, 계약기간이 2년 만기 후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시세 

및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등 지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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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부동산관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실무교육

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 사옥 임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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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실

지      급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에 따라 경계복원 측량 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3필지 ~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의 5%를 체감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 합산면적이 기본면적(300㎡)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 경계만 

필요시에는 1필지의 측량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현황]

                                                                         (금액단위 : 원)

접   수
토지소재지

(신 청 인)

수수료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비     고

종목
(번호)

일 자 정 오 차 액 내용 조치 담당자

경계복원
166

3.22
○○면 ○○리

##-1 외
3,185,600 3,204,300 18,700

필지
체감

지급 ○○○

경계복원
302

5.29
○○면 ○○리

##-2 외
 768,900  984,500 215,600 연접지 지급 ○○○

총 2 건 3,954,500 4,188,800 234,300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경계복원 제166호는 3필지부터 필지 체감을 

적용하여야 하나 2필부터 적용하여 18,700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수입하였

으며, 경계복원 제302호는 합산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111㎡)인데도 필지별 

수수료를 각각 적용하여 215,600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수입하였다.



- 12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 수입된 234,300원을 지급 조치하고, 「지적측량수수

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

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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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및 성과도 현장교부일자 정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제19조(지적측량결과도) 제1항 5호에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결과도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 

검사자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자 및 면적측정자와 

검사자를 다르게 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업무규정시행규칙」제18조(성과도 수령 및 교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지적측량성과도 수령일은 규정 

제18조에 따른 완료일자로 하고, 교부일은 의뢰인에게 교부한 날짜를 입력하며,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등의 사항은“지적측량성과도 송부 명세”에 따라 관리한다. 

또한“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 수령일은 

직인날인 날짜로 교부일은 직접전달 또는 우송한 날짜를 입력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적현황 측량 시 면적측정자와 검사자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검사자 날인이 누락되었으며, 또한 2013년도 지적측량성과도 현장 교부한 

건에 대하여도 업무지원시스템(COS) 성과도 교부일 등록 과정에서 측량일

자와 현장에서 교부한 일자가 상이하게 기재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현장

교부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업무규정」 및 「업무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과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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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측량결과도 작성 및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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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부가가치세법」제54조(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제7항 2호에는“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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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일자 예산과목 (기)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처 적 요 공급가액 부가세액 기타 합계

2012.01.10 수도광열비 ###-##-##### ○○○○지점 전기요금 364,156 36,416 13,468 414,040 

2012.02.10 〃　 〃 〃 〃　 611,691 61,169 22,630 695,490 

2012.03.12 〃　 〃 〃 〃　 540,470 54,047 19,983 614,500 

2012.04.10 〃 〃 〃 〃 318,383 31,838 11,779 362,000 

2012.05.10 〃 〃 〃 〃 229,796 22,980 8,494 261,270 

2012.06.11 〃 〃 〃 〃 168,433 16,843 6,224 191,500 

2012.07.10 〃 〃 〃 〃 163,986 16,399 6,055 186,440 

2012.08.10 〃 〃 〃 〃 214,202 21,420 7,918 243,540 

2012.09.10 〃 〃 〃 〃 319,089 31,909 11,792 362,790 

2012.10.10 〃 〃 〃 〃 209,349 20,935 7,736 238,020 

2012.11.12 〃 〃 〃 〃 160,224 16,022 5,914 182,160 

2012.12.10 〃 〃 〃 〃 233,806 23,381 8,643 265,830 

2013.01.10 〃 〃 〃 〃 414,475 41,448 15,327 471,250 

2013.02.12 〃 〃 〃 〃 554,048 55,405 20,487 629,940 

2013.03.08 〃 〃 〃 〃 611,559 61,156 22,615 695,330 

2013.04.10 〃 〃 〃 〃 330,333 33,033 12,214 375,580 

2013.05.10 〃 〃 〃 〃 222,054 22,205 8,201 252,460 

2013.06.10 〃 〃 〃 〃 175,150 17,515 6,475 199,140 

계 　 18 건　 　 　 5,841,204 584,121 215,955 6,641,280

 ※ 신고요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54조(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제1항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

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처

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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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지     급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에 따라 인·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 

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수수료의 50%를 가산 

적용해야 하며, 동일 지번 2종목 이상 지적측량 신청 시 추가 종목당 기본

단가의 30%를 감면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 합산면적이 

기본면적(300㎡)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 경계만 필요할 때에는 1필지의 경계복원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현황]

                                                                         (금액단위 : 원)

접   수 토지소재지

(신 청 인)

수수료적용
(부가가치세포함)

비    고

종목
(번호)

일 자 정 오 차 액 내용 조치 담당자

분할
104

5.7 ○○면 ○○리 산##-3 1,194,600 1,315,600 121,000 지정분할 지급 ○○○

경계복원
265

5.27 ○○면 ○○리 ###-1 339,900 438,900 99,000 패키지 지급 ○○○

경계복원
407

9.3 ○○면 ○○리 # 628,100 843,700 215,600 기준면적 지급 ○○○

계 3 건 2,162,600 2,598,200 435,600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분할 제104호는 지정 3필지, 일반 1필지로 

적용하여 수입하여야 하나 지정 4필지 분할 측량수수료를 착오 적용하여 

121,000원을 과다 수입하였으며, 분할 제124호와 경계복원 제265호는 2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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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였는데도 규정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기본단가의 30%을 감면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경계복원 제407호는 합산면적이 기준 면적(300㎡)이하임에도 

각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하여 215,600원을 과다 수입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 수입된 435,600원을 지급 조치하고, 「지적측량수수

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

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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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8조(성과도 수령 및 교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지적측량성과도 수령일은 

규정 제18조에 따른 완료일자로 하고, 교부일은 의뢰인에게 교부한 날짜를 

입력하며,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등의 사항은“지적측량성과도 송부 명세”에 

따라 관리한다. 또한“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한 지적

측량성과도 수령일은 직인날인 날짜로 교부일은 직접전달 또는 우송한 날짜를 

입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프로세스 개선(고객지원부-2650, 

2013. 7. 3.)”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발송 업무를 팀장 선 처리 후 지사장 후 결재

(확인) 방식으로 현장지원시스템(MOS)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3년도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건에 대하여 선 결재를 실

시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함에도 선 결재를 하

지 않고 처리하였다. 또한 지적측량 신청 시 우편, 접수창구, 지사 수령 건 

임에도 선 결재로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지원시스템(COS) 성과도 교부 목

록에 측량 날자와 현장에서 교부한 날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등 지

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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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출 증빙 서류 수취 의무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에

“법인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집행 내역]

                                                                             (금액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급처 적 요 지급액 보관 증빙 적격증빙 비 고

2013.01.08 지급수수료 ○○○○○○ 사무실 정화조 청소 200,000 간이영수증
계산서

매출전표
면세사업자

2013.03.29 〃 ○○○○○ 사무실 은행나무 제거 220,000 〃 매출전표 간이과세자

2013.02.21 소모품비 ○○○○○○
사 무 실 / 휴 양 소 

쓰레기봉투 구입
37,400 〃 매출전표 일반과세자

2013.06.26 〃 ○○○○○○○○ 현수막 제작 구입 38,500 〃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일반과세자

계 　 4 건　 　 495,900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지급수수료 및 소모품비를 집행하면서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공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자에게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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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접수
월일

접수
번호 토지소재지 측량일 측량자 비   고

토경 2013.01.15 46 ○○시 ○○동 ###-2 2013.01.25 ○○○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 지상구조물 
위치현황 미 표시

토경 2013.01.18 51 ○○시 ○○동 ###-2 2013.01.24 ○○○

토경 2013.02.27 153 ○○시 ○○동 ###-40 2013.03.06 ○○○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 처리규정」제27조(측량기하적)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시 ○○동 ###-2번지 외 2건의 경계복

원측량을 실시하면서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상구조물의 위치현황을 표시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및 업무처리 요령 등의 지시사항

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측량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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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지       급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제17항(동일 지번 2종목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적용)에 

따라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지적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목

부터 순차적(경계복원, 현황, 분할, 등록전환 순)으로 추가종목 당 기본 단가의 

3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 ○○리 606-2번지 외 6건의 경우 소유자가 같은 동

일 지번 2종목에 대한 측량을 1회 측량으로 완료하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 적용 및 미

적용으로 지적측량수수료 658,900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수입하는 등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지급 조치하시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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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회      수

제        목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교육훈련규정」제11조(교육여비의 지급 등)에 “교육훈련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또는 「여비규정」제16조(국외여행)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비규정」제12조(부임여비 등) 제1항에는 “시ㆍ군을 달리하여 

전근 또는 3개월 이상 파견근무 명령으로 부임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정액여비와 가족여비 및 별표 2의 이전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규정」제11조를 준용하지 않고 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

였으며, 또한 인사 발령으로 부임하는 자에게 부임여비를 지급하면서 부임 일

비와 당일 업무출장 일비가 이중 지급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이중 및 과다 지급된 여비교통비 133,360원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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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지      급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에는 “16.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적용 나. 동일한 

소유의 연접한 필지를 합산한 면적이 기본면적(300㎡)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필요 시 1필지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현황]

종목 접수
번호 토지소재지 수

량

지적측량수수료(오) 지적측량수수료(정)
차액
(B-A) 측량자 비고

단가 부가세 수수료
(A) 단가 부가세 수수료

(B)

토경 24

○○읍 ○○리 
369-1 1 295,000 29,500 324,500 295,000 29,500 324,500

- 306,900 ○○○ 지급○○읍 ○○리
 428-10 1 279,000 27,900 306,900 0 0 0

소    계 2 574,000 57,400 631,400 295,000 29,500 324,500

토경 54

○○읍 ○○리
 35-3 1 409,000 40,900 449,900 0 0 0  -449,900

○○○ 지급○○읍 ○○리
 34-6 1 426,000 42,600 468,600 442,000 44,200 486,200  17,600

소    계 2 835,000 83,500 918,500 442,000 44,200 486.200 -432,300

토경 330

○○면○○리
 232 1 328,000 32,800 360,800 328,000 32,800 360,800

-342,100 ○○○ 지급○○면 ○○리
5 236-1 1 311,000 31,110 342,100 0 0 0

소    계 2 639,000 63,900 702,900 328,000 32,800 360,800

합      계 6 2,048,000 204,800 2,252,800 1,049,000 104,900 1,153,900 -1,081,300 지  급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읍 ○○리 369-1 외 1번지 경계복원측량(#24) 외 

2건의 경계복원측량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일한 소유의 연접한 필지를 합산한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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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면적(300㎡)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표시하고도 2필지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수입하여 완료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다 수입한 1,081,300원을 지급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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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제27조(측량기하적)에 따라 평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

하여야 하며, 평판점 및 측정점은 측량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원으로 표시하고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不₂--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제23조(현지측량방법 등)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점에서 

평판점과 적정위치의 고정물까지 거리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제23조 제14항에 의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은 후속으로 실시되는 지적측량성과와의 부합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 현지측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13. 1월 ~ 현재까지 지적측량결과도를 표본 검사한 결과 평

판점 이동순서 상이,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 소홀 및 기존 자료 사용 시 측

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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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사항에 대하

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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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완료)일자 정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제18조(업무의 완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처장

ㆍ지사장은 측량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에 의하여 수수료 정산

사항을 확인한 후 소관청에 문서로 검사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도를 접수한 일자를 업무완료 일자로 본다.”또한“공부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의 경우 업무완료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일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8조 (성과도 수령 및 교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지적측량성과도 수령일은 

규정 제18조에 따른 완료일자로 하고, 교부일은 의뢰인에게 교부한 날짜를 

입력하며,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등의 사항은“지적측량성과도 송부 명세”에 

따라 관리한다. 또한“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한 지적

측량성과도 수령일은 직인날인 날짜로 교부일은 직접전달 또는 우송한 날짜를 

입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현장, 우편)한 후 업무지원시스템

(COS)에 완료일자와 교부일자를 정리하면서 현장교부의 경우에는 완료일

자와 교부일자가 상이하고, 또한 우편교부의 경우에는 최저 5일에서 최

고 173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정리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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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자 정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업무규정」및「업무규정시행규칙」에 대하여 직

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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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권     고

제        목  지적측량 정산(경계점표지) 업무처리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부

내        용

    “측량용품 분류체계 개선 알림”(사업지원실-1768, 2012.4.25.)에 따라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점

표지(목재, 철못 1호, 철못 2호, 철못3 호)를 저장품에서 소모품으로 분류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경계점표지는 입․출고대장에 의하여 매입․출고 내용을 

기재하여 재고를 관리토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경계점표지 관리 개선방안 통지”(사업지원실-827, 2009.4.8.)에 

따라 측량결과도의 경계점표지 사용현황과 업무지원시스템(COS)의 정산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출고 대장에 수불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정산(경계점표지)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현황1)]

기관명 종목
접수

번호
소재지

경계점표지 정산내역
비고

접수 결과도 정산 차이

○○○
경계

복원

240 ○○면 ○○리 ### 23 13 23 -10

246 ○○면 ○○리 산##-7 21 11 21 -10

256 ○○면 ○○리 ###-1 17 7 15 -8

[경계복원계수 현황 및 수수료 차이(현황2)]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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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횟수

내용
5점 이하 6∼10점 11∼20점 21∼30점 31∼40점

40점 초과시 

매10점 마다

계수 0.95 1.00 1.05 1.10 1.15 1+(0.05×n)

수수료 차이

17,000 0 16,000 17,000 16,000 17,000

21,000 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0 20,000 21,000 20,000 21,000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지적측량업무 정산내역(경계점표지)을 확인한 

결과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복원점수와 정산내역서의 복원점수가 일부 일치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계복원점수계수 가산횟수 차이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본부 담당자 의견 >

    도면결재시스템에서 작성한 경계점표지(목재, 철못 1호, 철못 2호, 철못 3호) 

표시현황과 업무지원시스템(COS)에서 정산 시 각종 경계점표지의 합계가 동일 

값을 가지도록 표출되게 함으로서 용품관리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수수료 정산업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치할 사항

본사 ○○○○부장은 도면결재시스템에서의 경계점표지(목재, 철못 1호, 

철못 2호, 철못 3호) 표시현황과 업무지원시스템(COS) 경계점표지 정산내역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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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권      고

제        목   지적측량 품질향상을 위한 기준점표지 구입 방법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실

내        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우리공사도 지적업무에 필요한 기준점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된 기준점들은 법에 따라 해당 지적소관청에 성과를 검사 요청하고, 적정하게 

성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도근점 등의 구입은 연초 본부에서 각 기관별(지사별) 소요량을 

파악한 후 계약자를 선정하여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질 및 구입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된다.

 [기준점표지 구입 현황]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013.1.31 지적삼각보조점 30 25,000 750,000 

구입업체

주)○○○○○○

2013.3.25 지적도근점(황동) 400 1,200 480,000 

2013.4.19 지적도근점(황동) 810 8,000 6,480,000 

2013.4.19 지적삼각보조점 23 22,000 506,000 

2013.9.30 지적도근점(황동) 100 7,273 727,272 

    그러나, 측량기준점의 기본이 되는 측량재료(지적도근점표지 등)의 

○○○○본부 구입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동일한 업체에서 구입한 측량

재료가 구입시점 마다 차이(지적삼각보조점의 경우 1개당 3,000원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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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어, 적정한 금액에 양질의 측량재료를 구입하여 최상의 성과를 

제공하여 줄 것이라는 고객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쟁업무인 확정측량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사 차원의 품질

관리와 적정한 금액에 측량기준점 표지가 구매되고 배부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본사 ○○○○실장은 측량기준점의 기본이 되는 측량재료(지적도근점

표지 등)의 구입 시 확정측량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본사 차원의 품질관리와 

적정한 금액에 측량기준점 표지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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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권      고

제        목   승진임용규칙 개정

관 계  기 관   본사 ○○부

내        용

    「승진임용규칙」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라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같은 규칙」제16조(감점평정)에 따라 “「징계규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3)의 점수를 감점으로 평정한다. 

단, 「인사사무처리규칙」제7조에 따른 기간(가. 강등/정직 : 3년, 나. 감봉 : 2년, 

다. 견책 : 1년 6개월)까지 감점 평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사무처리규칙」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직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3. 불문(경고ㆍ훈계ㆍ주의)」처분기록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불문(경고ㆍ훈계ㆍ주의) 의결 통고를 받은 기관장이 당해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서열명부 작성 시 “「징계규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감점으로 평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붙임 

현황과 같이 불문(경고ㆍ훈계) 처분 직원에 대한 2012년 승진서열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기간(2011.12.01.~2012.11.30.) 이내에 처분을 받은 직원만 감점평정을 

하였다.

3)  1. 경고(훈계) : 매회 0.2점       2. 견      책 : 매회 0.5점        3. 감 봉 1월 : 매회 1.0점
    4. 감 봉 2 월 : 매회 1.5점       5. 감 봉  3월 : 매회 2.0점        6. 정 직 1월 : 매회 2.5점
    7. 정 직 2 월 : 매회 3.0점   8. 강등․정직 3월 : 매회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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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승진임용규칙」제16조(감점평정)에는 불문(경고·훈계) 처분 

직원에 대한 감점평정 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본사 ○○부장은 불문(경고·훈계) 처분 직원에 대한 감점평정기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규칙」 개정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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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치(처분)서

【제  목】: 교육훈련 여비교통비 집행 철저

【내  용】

   ○ 「교육훈련규정」제11조(교육여비의 지급 등)에 따라“교육훈련 여

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또는 「여

비규정」제16조(국외여행)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적측량 접수담당자 워크숍 참석 시 「교육훈련규정」 제11

조를 준용하지 않고 교육훈련 여비(식비, 일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다 지급한 여비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

 2013. 10. 7. 부터 같은 해 10. 11. 까지 ○○○○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처분)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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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 분 )서

【제  목】 업무용차량 안전운전 철저

【내  용】

○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제10조(법규준수 및 금지사항) 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련법규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각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용 임차차량 운행수칙(복지팀-2369, 2009.9.28.)」에 따라 “규정 속도, 

신호 및 지시사항, 지정장소 주․정차 등의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지적측량 안전매뉴얼 송부(사업지원실-950, 2013.3.8.)」에 따라 지적측량 

중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2년간 총 3건의 위반이 발생하고 특히, 안전매뉴얼이 시행된 

이후에도 1건의 업무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26. 부터 같은 해 9. 27. 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종합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처분)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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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 분 )서

【제  목】 계약업무 철저

【내  용】

○「계약사무처리규칙」제43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추정가격 기준)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승낙서 등의 계약 성립의 근거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계약사무처리

규칙」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

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하고, 납품 완료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당해 계약건에 대한

내부방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런데도 복합기 토너 구입 등 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부속서류

를 미징구하거나 내부품의를 지체하였는 바,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

여 계약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24. 부터 같은 해 9. 25. 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종합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처분)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 ○  (인)


